
관련 코로나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1. : 19 19 ('22.2.4.)

  
2.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 진단검사에 검사 뿐만 아니라 신속항원검사도 가능하도19 PCR 
록 개정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판(1-3 )「 」을 붙임과 같이 
송부하여 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, .

  
주요 개정사항< >

ㅇ 코로나 진단검사에 검사 뿐만 아니라 신속항원검사도 추가    19 PCR
ㅇ 질병관리청의 방역지침에 따라 모임인원 격리기간 등 변경    , 

  
  
붙임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판 사업장용 콜센터용1. (1-3 ) ( , ) 
안내 부1

주요개정 내용 부      2. 1
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판 사업장용 부      3. (1-3 )( ) 1
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판 콜센터용 부  끝      4. (1-3 )( ) 1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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